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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’에 대한 설명
[연합뉴스 5.20.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○ 5월 20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「법원 “식약처, 궐련형

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하라”」 등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

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○ 법원이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담배 

제조업체인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함

2. 설명 내용

○ 지난 5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한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

정보공개 소송 판결의 주요 내용은 ’세부내용을 공개하라‘가 아닌

’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‘는 내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또한, 이번 판결에서 한국필립모리스가 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

제기한 25건 중 15건은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, 나머지 10개 항목

중 9개 항목은 ‘공개’가 아닌 ‘재처분’하라는 내용으로,

- 이는 기존의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

결정(공개, 비공개 등)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
- ‘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’는 분석수행자 정보 ‘1건’뿐입니다.


